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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ffshore trap fishery managers have payed in advance to attract excellent fishing crew in the minium 
grantee lay system. This practice can intensify competition among fishery management bodies and increase 
the burden of fishery manager about income tax and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advance payment practice in terms of fishery manager in offshore 
trap fishe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TYPE 1 model, which is the 
current wage payment manner, there is a risk that fishery manager will not able to return the prepayment 
paid in advance when the income of fishery management bodies decrease. Second, the TYPE 2 or the 
TYPE 3 model which reduces or abolishes advance payment can alleviate the burden of fishery manager 
relative to the deduction of redemption amount, incentive to induce artificial expenses, income tax and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conclusion, advance payment practice in offshore trap fishery is placing 
a heavy burden on the fishery manage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we need to find 
solutions through similar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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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주·김우수·강종호

I. 서  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되어짐에 따라 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선박 설비와 어획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투입되는 어업경영체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결과 어업 채산성이 극도로 저하됨에 따

라 도산하는 어업경영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어업경영의 불안정성이 증대됨으로써 어업경영주의 교체

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경영의 구조적 경직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비탄력적 임금지급방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근해통발어업1)은 우리나라 근해어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짓

가림제 임금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어업경영비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높다. 임금체제는 총 생산금액

에서 어업생산에 소요된 공동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에 우선 분배하고, 
어선원 몫을 다시  직책과 직능 등에 따라 차등한 비율로써 어선원 간에 분배한다. 최근에는 우수한 

어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급금2)을 지급하는 동시에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월 생

활비도 지급하고 있으며 짓가림 정산시 어선원별로 짓가림 금액에서 선지급된 선급금 및 월 생활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어선원에게 분배될 짓가림 금액이 선지급한 선급금 및 월 생활비를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어선원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하지만 안정적인 어선원 확보를 위해 미환수 금액을 공제하고 있어 어업경

영주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선장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고용 계약시 

어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어업경영주 자신의 분배 몫에서 일반선원 기준 1짓 또는 2짓을 추가로 지불한

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장의 실제 임금액이 일반 어선원의 4~5배, 기관장의 경우에도 3배 정도에 

상당하게 되어 어선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어업경영의 채산성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최저보장부 짓가림제3) 하에서는 어선원으로부터 환수받지 못한 선급금에 대한 공제 문

제, 어선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 및 4대 보험납부액에 대한 어업경영주 대납 문제, 비정상

적인 가공경비 처리 문제 등이 상존한다. 특히 어업경영체 대상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7년까지는 

20억 원 이상의 경영체에만 적용되었지만, 2018~2019년까지 15억 원 이상인 경영체, 2020년 이후부터

는 10억 원 이상인 경영체로 확대될 예정인데, 성실 신고의 척도가 되는 가공경비는 세무대리인인 세

무사의 귀책사유로 연결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회계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외부여건 하에서 우수 어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급금을 

1) 근해통발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해 1972년 신고어업에서 1975년 허가어업으로 변천한 장어통발어업과 1975년 
근해기타통발어업 허가권으로 분류되는 꽃게통발어업으로 나눌 수 있다. 1982년에 경남 통영을 주소로 설립된 근해
통발수협은 통영지역의 외해인 욕지도, 홍도, 알성에서 남해, 전남 연수에 이르는 해역, 부산 동부 해역, 제주도, 흑산
도, 추자도, 동중국해에서 장어를 주 포획대상으로 하는 장어통발조합원과 서해, 남서해, 동중국해 수역, 동해 중간수
역 등에서 꽃게를 주 포획대상으로 하는 꽃게통발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어선원 선급금(전도금)은 선주와 어선원 사이에 고용계약을 확실시 이행하기 위해 선주가 어선원에게 계약 체결 당시
에 지급하는 것으로 짓가림 정산시 공제되며 출어전 대여금 성격을 가진다. 

3) 2017년 어업경영조사보고에 의하면 근해통발어업의 임금지급 형태는 고정급병용 짓가림제로 분류되고 있다. 고정급
병용 짓가림제도 짓가림에 기본을 두느냐 아니면 고정급에 기본을 두느냐에 따라 최저보증부 짓가림제와 고정급료부 
짓가림제로 구분되는데, 근해통발어업은 최저보증부 짓가림제에 속한다. 즉 고정급은 형식상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하
며, 최저보증부란 최저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 임금제도에 있어서의 최저생활보증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고 단순히 선원의 고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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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되어짐에 따라 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선박 설비와 어획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투입되는 어업경영체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결과 어업 채산성이 극도로 저하됨에 따

라 도산하는 어업경영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어업경영의 불안정성이 증대됨으로써 어업경영주의 교체

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경영의 구조적 경직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비탄력적 임금지급방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근해통발어업1)은 우리나라 근해어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짓

가림제 임금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어업경영비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높다. 임금체제는 총 생산금액

에서 어업생산에 소요된 공동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에 우선 분배하고, 
어선원 몫을 다시  직책과 직능 등에 따라 차등한 비율로써 어선원 간에 분배한다. 최근에는 우수한 

어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급금2)을 지급하는 동시에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월 생

활비도 지급하고 있으며 짓가림 정산시 어선원별로 짓가림 금액에서 선지급된 선급금 및 월 생활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어선원에게 분배될 짓가림 금액이 선지급한 선급금 및 월 생활비를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어선원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하지만 안정적인 어선원 확보를 위해 미환수 금액을 공제하고 있어 어업경

영주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선장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고용 계약시 

어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어업경영주 자신의 분배 몫에서 일반선원 기준 1짓 또는 2짓을 추가로 지불한

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장의 실제 임금액이 일반 어선원의 4~5배, 기관장의 경우에도 3배 정도에 

상당하게 되어 어선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어업경영의 채산성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최저보장부 짓가림제3) 하에서는 어선원으로부터 환수받지 못한 선급금에 대한 공제 문

제, 어선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 및 4대 보험납부액에 대한 어업경영주 대납 문제, 비정상

적인 가공경비 처리 문제 등이 상존한다. 특히 어업경영체 대상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7년까지는 

20억 원 이상의 경영체에만 적용되었지만, 2018~2019년까지 15억 원 이상인 경영체, 2020년 이후부터

는 10억 원 이상인 경영체로 확대될 예정인데, 성실 신고의 척도가 되는 가공경비는 세무대리인인 세

무사의 귀책사유로 연결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회계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외부여건 하에서 우수 어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급금을 

1) 근해통발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해 1972년 신고어업에서 1975년 허가어업으로 변천한 장어통발어업과 1975년 
근해기타통발어업 허가권으로 분류되는 꽃게통발어업으로 나눌 수 있다. 1982년에 경남 통영을 주소로 설립된 근해
통발수협은 통영지역의 외해인 욕지도, 홍도, 알성에서 남해, 전남 연수에 이르는 해역, 부산 동부 해역, 제주도, 흑산
도, 추자도, 동중국해에서 장어를 주 포획대상으로 하는 장어통발조합원과 서해, 남서해, 동중국해 수역, 동해 중간수
역 등에서 꽃게를 주 포획대상으로 하는 꽃게통발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어선원 선급금(전도금)은 선주와 어선원 사이에 고용계약을 확실시 이행하기 위해 선주가 어선원에게 계약 체결 당시
에 지급하는 것으로 짓가림 정산시 공제되며 출어전 대여금 성격을 가진다. 

3) 2017년 어업경영조사보고에 의하면 근해통발어업의 임금지급 형태는 고정급병용 짓가림제로 분류되고 있다. 고정급
병용 짓가림제도 짓가림에 기본을 두느냐 아니면 고정급에 기본을 두느냐에 따라 최저보증부 짓가림제와 고정급료부 
짓가림제로 구분되는데, 근해통발어업은 최저보증부 짓가림제에 속한다. 즉 고정급은 형식상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하
며, 최저보증부란 최저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 임금제도에 있어서의 최저생활보증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고 단순히 선원의 고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에 불가하다.  

지급하는 현행 임금지급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해통발

어업이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어업경영주와 어선

원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근해통발수협에서 채택하고 있는 짓가림제 임금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

수호(1958)는 어업경영의 임금형태를 고정급제, 짓가림제(결분제4), 고정급제병용 짓가림제), 실물분배

제5)로 구분하고 결분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장수호(1965)는 기선저인망어업의 결분제하에서 공동

경비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후 짓가림제에 관한 연구는 공용식(1981, 1989, 1990)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최정윤(1989)은 근해어업경영체 12개 업종별 경영구조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어선원 임금

을 고정급, 비율급, 상여금, 퇴직금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였다. 박성쾌(2005)는 고정급병용 짓가림제 

임금을 채택하고 있는 대형트롤어업,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및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을 대상

으로 어업임금제도와 감척정책 및 TAC정책이 어업경영체의 수와 경영규모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강정우(2006)는 대형선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수익분배제의 합리화에 

관하여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근해어업의 

짓가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지만 최저보장부 짓가림제 하에서 선급금 지급 관행이 어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근해통발어업에 관해서는 김우성(1978)의 

근해통발어업의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근해통발어업을 중심으로 현재 임금지급방식(TYPE 1)과 선급금 지급을 축소

한 임금지급방식(TYPE 2) 및 선급금 지급을 폐지한 임금지급방식(TYPE 3)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산 후 미환수 금액 발생 여부, 가공경비 처리부담 정도, 어선원의 갑근세 및 4대 보험 추가 부담 정

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급금 지급 관행이 어업경영에 미치는 문제점을 어업경영주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Ⅱ. 근해통발어업의 수익 및 공동경비 구조

1. 근해통발어업의 수익 구조

근해통발어업의 2017년 내부자료에 의하면 <표 1>에서 보듯이 어기는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주어기이고, 3월부터 5월까지 월별 생산량 비중이 7% 미만으로 비어기 기간이다. 통상 조업실적이 좋

은 연도의 경우 1년 단위로 짓가림을 하고, 조업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15~16개월에 걸쳐 짓가림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꽃게통발어업의 경우 어기는 <표 2>에서 보듯이 9~11월, 1월, 4~5월까지

가 주어기이고, 6월부터 8월까지 비어기 기간이다. 대체로 매년 7~8월 사이에 조업준비를 하며 최대 

4) 결분제는 짓가림제의 한 형태로 모든 분배대상에 대하여 짓으로서 분배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즉 이 방법은 선주, 
선원 등의 인적요소를 비롯하여 어선, 어구, 기관 등과 같은 물적요소까지도 분배에 참여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먼저 총어획 금액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하여 분배되어야 할 총액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인적요
소의 분배짓수와 물적요소의 분배짓수의 합으로 나누어 짓당 금액을 산출한다. 

5) 실물분배제는 선원의 임금이 어획물이라는 현물로서 지급되는 임금형태로 이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해안의 
오징어 어업에서 채용되고 있는 합승짓가림제이다. 이는 개개의 선원이 어획한 어획물을 자신의 계산에 두고 그 중 
일부를 선주에게 지급한 후 남는 것을 자기 몫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임금형태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시장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판매가 곤란하다든가 하는 경우에 현물을 상호간에 분배하는 단순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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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는 전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로 연간 매출액의 47%를 이 시기에 꽃게를 대상으로 올리고 있

으며, 후반기는 주로 문어를 어획하고 있다. 통상 짓가림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7월부터 다음해 7월
까지이다. 

2. 근해통발어업의 공동경비 구조

근해통발어업의 2017년 내부자료에 의하여 공동경비 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어는 대부분 활어로 유통되는데, 수협을 통한 계통판매의 경우 매출액의 5%가 위판수수료, 1.32%가 

운임 및 하역 노무비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꽃게 및 문어는 대부분 사매매로 유통되고 있었다. 
둘째, 어업수입 대비 공동경비 비율은 장어통발어업이 40%, 꽃게통발어업이 45%으로 상대적으로 

꽃게통발어업이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구분 월 생산비중 꽃게 문어

꽃게
포획
시기

8 
 (금어기)

0% - -

9 17% 100% 0%
10 17% 100% 0%
11 14% 100% 0%
12 2% 100% 0%
1 11% 2% 98%

문어
포획
시기

2 4% 0% 100%
3 5% 3% 97%
4 10% 0% 100%
5 10% 0% 100%
6 5% 0% 100%
7 6% 40% 60%

자료 : 내부자료(2017년)

<표 2> 꽃게통발어업의 꽃게 및 문어 월별 생산비중
                                                                                           (단위 : %) 

 구분 생산량 비중 생산금액 비중

 1월 7.97% 6.89%
 2월 7.84% 9.49%
 3월 5.03% 6.00%
 4월 5.14% 6.70%
 5월 6.70% 7.81%
 6월 7.15% 7.26%
 7월 9.55% 10.78%
 8월 12.48% 11.41%
 9월 11.66% 9.24%
 10월 10.24% 8.63%
 11월 8.24% 8.03%
 12월 7.99% 7.77%

자료 : 내부자료(2017년) 

<표 1> 장어통발어업의 월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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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동경비 전체금액을 100%로 하여 주된 비용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유류비 및 미

끼료가 장어통발어업 50%, 꽃게통발어업 41%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근해통발어업의 

비용구조 하에서 유류비 및 미끼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어업경영체의 수익성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Ⅲ. 타 근해어업과의 임금지급방식 비교분석

근해통발어업의 임금체제를 대형트롤어업 및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장어통발어업 꽃게통발어업

어업수입대비 공동경비 비율 40% 45%

공동경비
출어비용

어구비 9% 16%
유류비 23% 25%
미끼료 27% 16%

주부식비 5% 7%
비출어비용 36% 36%

공동경비 소계 100%　 100%
자료 : 내부자료(2017년)

<표 3> 근해통발어업의 공동경비 구조
(단위 : %)

             업종
    구분

대형트롤어업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장어통발

어업
꽃게통발

어업

선주 57 55 50
선원 43 45 50

공동경비(%,원)
대부분 출어비용이 
공동경비에 포함

대부분 출어비용이
공동경비에 포함

대부분 출어비용이
공동경비에 포함

고정급 및 
경직성 임금

-월 고정급

-월 고정급

-선급금
-승선수당 -월 생활비

-재해보상산정기준임금 -입항비

성과급 짓가림 짓가림 짓가림

어기(월) 11 11 11 10

어선원
기준
분배
짓수

책임선장 3 2.5∼3.0 3~5
종선장

2.5 2.5 2~2.5
기관장

통신사 1.6~1.8       
항해사

1.5~1.6       
기관사

갑판장 1.5~1.6/
1.5   1~1.5

조기장 1.3~1.5
조리장 1.0~1.25     1~1.5
일반선원 1.0~1.2 0.8~1.2 1
총짓수
범위

13.4~14.45 8.8~10.2 12~13 13~15

자료 : 내부자료(2017년)

<표 4> 타 근해어업과 임금지급방식 비교분석
(단위 : %, 짓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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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어통발어업과 꽃게통발어업은 대형트롤어업 및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과 달리, 대부분이 어획

고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선주와 어선원 간에 각각 50% 비율로 분배하며, 어선원 간에는 총 

13짓으로 어선원 각자의 몫을 계산하고 있다. 둘째, 대형트롤어업은 월고정급 + 승선수당 + 재해보상

산정 기준임금 등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은 월고정급을 지급하는 반면에, 근

해통발어업은 월고정급은 없지만 우수 어선원 유인, 고용안정 및 어선원의 생활안정 목적 등으로 선

급금 + 월 생활비 + 입항비 등의 경직성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Ⅳ. 연구설계

1. 연구를 위한 기본전제

본 연구에서는 근해통발어업을 중심으로 최저보장부 짓가림제 하에서 선급금 지급 관행이 어업경영

에 미치는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어업수익은 연 20억 원, 어획고 대비 공동경비 비중 및 공동경비 가운데 출어비용 항목별  

비중은 <표 3>과 같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둘째, 장어통발어업의 승선인원은 총 11명으로, 간부 선원 2명과 어선원 9명으로 구성되며, 간부 

선원에는 선장, 기관장이 있고, 어선원에는 내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3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

한다. 그리고 꽃게통발어업의 승선인원은 총 13명으로, 간부 선원 2명과 어선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간부 선원에는 선장, 기관장이 있고, 어선원에는 갑판장, 조리장 포함한 내국인 선원 8명과 외국인 

선원 3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월 생활비로 선장 및 기관장은 500만 원, 장어통발 어선원 

월 300만 원, 꽃게통발 갑판장 및 조리장 월 250만 원, 꽃게통발 어선원 월 200만 원이 각각 지급되

고 있다고 가정한다.  
셋째, 선장 및 기관장을 제외한 내국인 선원의 선급 금액은 2,000만 원이고, 입항비는 1항차당 기준

으로 선장 100만 원, 기관장 50만 원, 갑판장, 조리장 및 어선원 10만 원, 외국인 어선원의 고정급은 

연간 2,000만 원으로 가정한다.
넷째, 매년 11개월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며 근해통발어업의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의 분배율은 각

각 50%, 어선원 간의 분배에 적용되는 짓수는 선장 3짓, 기관장 2짓, 갑판장, 조리장 및 어선원은 각

각 1짓으로 된다고 가정한다. 
다섯째, 선원의 근로소득은 짓가림제 하에서 본인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4인 가

족기준 2017년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연간 세무부담액을 산출한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은 기준소득 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요양보험

은 건강보험료에 보험료6)율 곱하여 산정한다. 
여섯째, 월 생활비는 고정급성 임금, 짓가림은 성과급성 임금, 입항비는 승선수당 등으로 인건비 

회계 처리가 가능하지만, 선급금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고 단기 대여금 성격을 가지므로 인

건비로 회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업경영주가 우수 어선원 유인, 어선원 

6) 2017년 기준에 의하면, 어업경영주는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1.55%, 건강보험 3.12%, 요양보험 3.69%를 부담하고, 
어선원은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0%, 건강보험 3.12%, 요양보험 3.69%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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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어통발어업과 꽃게통발어업은 대형트롤어업 및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과 달리, 대부분이 어획

고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선주와 어선원 간에 각각 50% 비율로 분배하며, 어선원 간에는 총 

13짓으로 어선원 각자의 몫을 계산하고 있다. 둘째, 대형트롤어업은 월고정급 + 승선수당 + 재해보상

산정 기준임금 등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은 월고정급을 지급하는 반면에, 근

해통발어업은 월고정급은 없지만 우수 어선원 유인, 고용안정 및 어선원의 생활안정 목적 등으로 선

급금 + 월 생활비 + 입항비 등의 경직성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Ⅳ. 연구설계

1. 연구를 위한 기본전제

본 연구에서는 근해통발어업을 중심으로 최저보장부 짓가림제 하에서 선급금 지급 관행이 어업경영

에 미치는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어업수익은 연 20억 원, 어획고 대비 공동경비 비중 및 공동경비 가운데 출어비용 항목별  

비중은 <표 3>과 같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둘째, 장어통발어업의 승선인원은 총 11명으로, 간부 선원 2명과 어선원 9명으로 구성되며, 간부 

선원에는 선장, 기관장이 있고, 어선원에는 내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3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

한다. 그리고 꽃게통발어업의 승선인원은 총 13명으로, 간부 선원 2명과 어선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간부 선원에는 선장, 기관장이 있고, 어선원에는 갑판장, 조리장 포함한 내국인 선원 8명과 외국인 

선원 3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월 생활비로 선장 및 기관장은 500만 원, 장어통발 어선원 

월 300만 원, 꽃게통발 갑판장 및 조리장 월 250만 원, 꽃게통발 어선원 월 200만 원이 각각 지급되

고 있다고 가정한다.  
셋째, 선장 및 기관장을 제외한 내국인 선원의 선급 금액은 2,000만 원이고, 입항비는 1항차당 기준

으로 선장 100만 원, 기관장 50만 원, 갑판장, 조리장 및 어선원 10만 원, 외국인 어선원의 고정급은 

연간 2,000만 원으로 가정한다.
넷째, 매년 11개월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며 근해통발어업의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의 분배율은 각

각 50%, 어선원 간의 분배에 적용되는 짓수는 선장 3짓, 기관장 2짓, 갑판장, 조리장 및 어선원은 각

각 1짓으로 된다고 가정한다. 
다섯째, 선원의 근로소득은 짓가림제 하에서 본인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4인 가

족기준 2017년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연간 세무부담액을 산출한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은 기준소득 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요양보험

은 건강보험료에 보험료6)율 곱하여 산정한다. 
여섯째, 월 생활비는 고정급성 임금, 짓가림은 성과급성 임금, 입항비는 승선수당 등으로 인건비 

회계 처리가 가능하지만, 선급금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고 단기 대여금 성격을 가지므로 인

건비로 회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업경영주가 우수 어선원 유인, 어선원 

6) 2017년 기준에 의하면, 어업경영주는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1.55%, 건강보험 3.12%, 요양보험 3.69%를 부담하고, 
어선원은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0%, 건강보험 3.12%, 요양보험 3.69% 부담한다.   

고용 및 생활 안정의 목적 등으로 인건비로 회계 처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만큼 가공경비7)를 발생시

킨다고 가정한다.  

2. 연구모형 

근해통발어업의 선급급 지급 관행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현재의 임금지급방식(TYPE 1)과 선급금 지급을 축소한 임금지급방식(TYPE 2) 및 선급금 지급을 폐

7) 가공경비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지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이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3항 4호는 이러한 가공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2 >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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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임금지급방식(TYPE 3)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짓가림 후의 미환수 금액 발생 여부, 가공경비 

처리부담 정도, 선원의 갑근세 및 4대보험 추가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3.  짓가림제 하에서 소득 분배 방법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선급, 월 생활비 및 입항비 등과 같은 경직성 임금이 없는 짓가림제 하에

서 어선원 직급별 분배금액은 아래의 식에 의해서 산출된다. 단, 외국인 선원은 짓가림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

짓가림 대상금액 = 어업수입 – 공동경비                                                 (1)
어선원 배분금액 = 짓가림 대상금액 × 어선원 배분율                                      (2)
직급별 어선원 배분금액 = 어선원별 분배짓수 × 1짓당 분배금액                            (3)

만약 어업경영주가 조업기간 중에 어선원에게 경직성 임금을 지불한 상황이라면 어선원들은 정산 

시에 식 (3)의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에서 경직성 임금 및 퇴직금8)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한다.  
   
정산 후 실수령액 =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 – 경직성 임금 – 퇴직금 추계액                 (4)
여기서, 경직성 임금 = 선급 + 월 생활비 +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 직급별 어선원 배분금액 / 12

그리고 식 (3)의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은 다시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과 인건비 회계 미처리 금

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 TYPE 1에서는 월 생활비, TYPE 2와 TYPE 3에서는 월 생활비 + 입항비 + 
정산 후 실수령액이 인건비 회계 처리가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 = 인건비 회계 미처리 금액 +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                (5)
여기서, 인건비 회계 미처리 금액 = 가공경비 처리 금액   

TYPE 1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 = 월 생활비

TYPE 2, 3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 = 월 생활비 + 입항비 + 정산 후 실수령액

Ⅴ. 연구결과

1. TYPE 1 모형에서 어선원 임금 

근해통발어업의 현행 임금지급방식에서 어업경영주가 실질적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선급, 
입항비 등이 인건비로 처리되고 못하고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만 인건비로 처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TYPE 1의 임금지급방식 하에서 연간 어업수입이 20억 원일 경우에 임금 계산 

8) 선원법 제 55조에 의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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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임금지급방식(TYPE 3)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짓가림 후의 미환수 금액 발생 여부, 가공경비 

처리부담 정도, 선원의 갑근세 및 4대보험 추가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3.  짓가림제 하에서 소득 분배 방법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선급, 월 생활비 및 입항비 등과 같은 경직성 임금이 없는 짓가림제 하에

서 어선원 직급별 분배금액은 아래의 식에 의해서 산출된다. 단, 외국인 선원은 짓가림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

짓가림 대상금액 = 어업수입 – 공동경비                                                 (1)
어선원 배분금액 = 짓가림 대상금액 × 어선원 배분율                                      (2)
직급별 어선원 배분금액 = 어선원별 분배짓수 × 1짓당 분배금액                            (3)

만약 어업경영주가 조업기간 중에 어선원에게 경직성 임금을 지불한 상황이라면 어선원들은 정산 

시에 식 (3)의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에서 경직성 임금 및 퇴직금8)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한다.  
   
정산 후 실수령액 =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 – 경직성 임금 – 퇴직금 추계액                 (4)
여기서, 경직성 임금 = 선급 + 월 생활비 +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 직급별 어선원 배분금액 / 12

그리고 식 (3)의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은 다시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과 인건비 회계 미처리 금

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 TYPE 1에서는 월 생활비, TYPE 2와 TYPE 3에서는 월 생활비 + 입항비 + 
정산 후 실수령액이 인건비 회계 처리가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직급별 어선원 분배금액 = 인건비 회계 미처리 금액 +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                (5)
여기서, 인건비 회계 미처리 금액 = 가공경비 처리 금액   

TYPE 1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 = 월 생활비

TYPE 2, 3 인건비 회계 처리 금액 = 월 생활비 + 입항비 + 정산 후 실수령액

Ⅴ. 연구결과

1. TYPE 1 모형에서 어선원 임금 

근해통발어업의 현행 임금지급방식에서 어업경영주가 실질적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선급, 
입항비 등이 인건비로 처리되고 못하고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만 인건비로 처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TYPE 1의 임금지급방식 하에서 연간 어업수입이 20억 원일 경우에 임금 계산 

8) 선원법 제 55조에 의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한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장어통발어업의 경우 짓가림 임금의 대상이 되는 어선원 측의 전체 임금액은 6억 원이고, 외

국인 어선원에게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인 6천만 원을 합한 6.6억 원이 실질적인 총 인건비가 된다. 
한편, 꽃게통발어업의 경우 짓가림 임금의 대상이 되는 어선원 측의 전체 임금액은 5.5억 원이고, 외국

인 어선원에게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6천만 원을 합한 6.1억 원이 실질적인 총 인건비가 된다.
둘째, 직급별 짓가림 분배금액을 살펴보면, 장어통발어업의 경우에는 선장 163,636천 원, 기관장 

109,091천 원, 국내선원 54,545천 원이고, 꽃게통발어업의 경우에는 선장 126,923천 원, 기관장 84,615

직급
어선원

수
분배
짓수

짓가림 
분배금액

선급
생활비

(고정급*)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정산 후
실수령액

선장 1 3.0 163,636 　  60,000   22,000 13,636   68,000
기관장 1 2.0  109,091 　   60,000  11,000  9,091  29,000
국내선원1 1 1.0   54,545  20,000  36,000  2,200    4,545 -8,200
국내선원2 1 1.0  54,545  20,000   36,000  2,200 4,545 -8,200
국내선원3 1 1.0  54,545  20,000  36,000  2,200 4,545 -8,200
국내선원4 1 1.0  54,545  20,000  36,000  2,200 4,545 -8,200
국내선원5 1 1.0  54,545  20,000  36,000 2,200 4,545 -8,200
국내선원6 1 1.0  54,545  20,000   36,000  2,200 4,545 -8,200
외국선원1 1 짓가림 

대상
제외

  20,000 　  16,133 2,200  1,667 　

외국선원2 1   20,000 　   16,133 2,200   1,667 　

외국선원3 1   20,000 　   16,133 2,200    1,667 　

소계 11 　  660,000 120,000 384,400 52,800 55,000 47,800
자료 : 내부자료(2017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값임.

<표 5> 장어통발어업의 소득 분배 (TYPE 1)
(단위 : 천 원) 

직급
어선원

수
분배
짓수

짓가림 
분배금액

선급
생활비

(고정급*)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정산 후
실수령액

선장 1 3.0 126,923 　   60,000 20,000 10,577   36,346
기관장 1 2.0  84,615 　 60,000 10,000   7,051 7,051 
갑판장 1 1.0  42,308  20,000    30,000 2,000  3,526 - 13,218
조리장 1 1.0  42,308 20,000    30,000  2,000   3,526 -13,218 
국내선원1 1 1.0  42,308  20,000   24,000  2,000   3,526 -7,218 
국내선원2 1 1.0 42,308 20,000 24,000  2,000   3,526 - 7,218 
국내선원3 1 1.0  42,308 20,000 24,000  2,000    3,526 -7,218 
국내선원4 1 1.0  42,308  20,000    24,000  2,000   3,526 -7,218 
국내선원5 1 1.0 42,308 20,000 24,000 2,000   3,526 -7,218 
국내선원6 1 1.0  42,308 20,000    24,000 2,000 3,526 -7,218 
외국선원1 1 

짓가림 
대상 
제외 

 20,000 　    16,333 2,000 1,667      - 
외국선원2 1 20,000 　    16,333 2,000 1,667      - 

외국선원3 1  20,000 　    16,333  2,000  1,667      - 

소계 13 　 610,000 160,000  372,999 52,000 50,833 -25,833
자료 : 내부자료(2017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값임.

<표 6> 꽃게통발어업의 소득 분배 (TYPE 1)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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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갑판장, 조리장 및 국내선원 42,308천 원이었다. 
셋째, 장어통발어업의 경우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는 금액이 384,400천 원이고, 인건비로 회계 처리

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선급금 120,000천 원, 입항비 52,800천 원, 선장 및 기관장의 정산 후 실수령

액은 97,000천 원이었다. 한편, 꽃게통발어업의 경우 인건비로 회계 처리가 되는 금액은 372,999천 원

이고, 인건비로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선급금 160,000천 원, 입항비 52,000천 원, 선장 및 

기관장의 정산 후 실수령액은 43,910천 원이다.  
넷째, 장어통발어업의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내국인 어선원에 대하여 정산 후 환수해야 할 금액은 

49,200천 원이며, 꽃게통발어업의 경우 선급금을 받은 갑판장, 조리장 및 내국인 어선원에 대하여 정

산 후 환수해야 할 금액은 69,744천 원이었다.    

2. TYPE 2 모형에서 어선원 임금 

TYPE 2 모형은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선급 금액을 20,000천 원에서 10,000
천 원 수준으로 낮추고, 월 생활비, 입항비, 정산 후 실수령액을 임금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상호 합의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어선원 임금은 아래와 같다.   
첫째, TYPE 1 모형에서는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는 금액이 장어통발어업이 384,400천 원, 꽃게통발

어업이 373,000천 원이었지만, TYPE 2 모형에서는 장어통발어업이 545,500천 원, 꽃게통발어업이 

485,603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어업경영주가 어선원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할 갑근세 및 4대 보

험금 납부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입항비 및 정산 후 실수령액이 임금의 성격

으로 어선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어업경영주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어업경영주가 귀속소득만큼 갑근세 및 4대 보험금을 어선원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TYPE 1 모형에서는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는 않은 선급금이 장어통발어업 1.2억 원, 꽃게통발어

직급
어선원

수
분배
짓수

짓가림 
배분금액

선급
생활비

(고정급*)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짓가림 후
실수령액

선장 1 3.0 163,636 　  60,000  22,000 13,636 68,000
기관장 1 2.0  109,091 　   60,000  11,000  9,091 29,000 
국내선원1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국내선원2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국내선원3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국내선원4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국내선원5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국내선원6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외국선원1 1 짓가림 

대상 
제외 

  20,000 　  16,133 2,200  1,667 
외국선원2 1   20,000 　   16,133 2,200   1,667 

외국선원3 1   20,000 　   16,133 2,200    1,667

소계 11 　  660,000  60,000 384,400 52,800 55,000 107,800    
자료 : 내부자료(2017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값임.

<표 7> 장어통발어업의 소득 분배(TYPE 2)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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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통발어업 임금지급방식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선급금 지급 관행을 중심으로 -

천 원, 갑판장, 조리장 및 국내선원 42,308천 원이었다. 
셋째, 장어통발어업의 경우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는 금액이 384,400천 원이고, 인건비로 회계 처리

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선급금 120,000천 원, 입항비 52,800천 원, 선장 및 기관장의 정산 후 실수령

액은 97,000천 원이었다. 한편, 꽃게통발어업의 경우 인건비로 회계 처리가 되는 금액은 372,999천 원

이고, 인건비로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선급금 160,000천 원, 입항비 52,000천 원, 선장 및 

기관장의 정산 후 실수령액은 43,910천 원이다.  
넷째, 장어통발어업의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내국인 어선원에 대하여 정산 후 환수해야 할 금액은 

49,200천 원이며, 꽃게통발어업의 경우 선급금을 받은 갑판장, 조리장 및 내국인 어선원에 대하여 정

산 후 환수해야 할 금액은 69,744천 원이었다.    

2. TYPE 2 모형에서 어선원 임금 

TYPE 2 모형은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선급 금액을 20,000천 원에서 10,000
천 원 수준으로 낮추고, 월 생활비, 입항비, 정산 후 실수령액을 임금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상호 합의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어선원 임금은 아래와 같다.   
첫째, TYPE 1 모형에서는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는 금액이 장어통발어업이 384,400천 원, 꽃게통발

어업이 373,000천 원이었지만, TYPE 2 모형에서는 장어통발어업이 545,500천 원, 꽃게통발어업이 

485,603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어업경영주가 어선원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할 갑근세 및 4대 보

험금 납부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입항비 및 정산 후 실수령액이 임금의 성격

으로 어선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어업경영주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어업경영주가 귀속소득만큼 갑근세 및 4대 보험금을 어선원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TYPE 1 모형에서는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는 않은 선급금이 장어통발어업 1.2억 원, 꽃게통발어

직급
어선원

수
분배
짓수

짓가림 
배분금액

선급
생활비

(고정급*)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짓가림 후
실수령액

선장 1 3.0 163,636 　  60,000  22,000 13,636 68,000
기관장 1 2.0  109,091 　   60,000  11,000  9,091 29,000 
국내선원1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국내선원2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국내선원3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국내선원4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국내선원5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국내선원6 1 1.0  54,545  10,000   36,000  2,200 4,545  1,800
외국선원1 1 짓가림 

대상 
제외 

  20,000 　  16,133 2,200  1,667 
외국선원2 1   20,000 　   16,133 2,200   1,667 

외국선원3 1   20,000 　   16,133 2,200    1,667

소계 11 　  660,000  60,000 384,400 52,800 55,000 107,800    
자료 : 내부자료(2017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값임.

<표 7> 장어통발어업의 소득 분배(TYPE 2)
(단위 : 천 원) 

업 1.6억 원이었지만, TYPE2 모형에서는 장어통발어업 6천만 원, 꽃게통발어업 8천만 원으로 감소하였

다. 이는 TYPE 2 모형이 TYPE 1 모형보다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지 않는 선급금 10,000천 원이 줄게 되

면 납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야 가공경비도 그 만큼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TYPE 1 모형에서는 선급금을 내국인 선원에 대하여 정산 후 환수해야 할 금액은 장어통발어

업 49,200천 원, 꽃게통발어업 69,744천 원이 발생하였지만, TYPE 2 모형에서는 장어통발어업의 경우 

미환수 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꽃게통발어업에서만 6,436천 원의 미환수금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어

업경영주는 영속적 경영활동을 위해 어선원에 대한 미환수금에 대해 공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3. TYPE 3 모형에서 어선원 임금 

TYPE 3 모형은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간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선급금 지불을 폐지하고 월 생활비, 
입항비, 정산 후 실수령액을 임금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상호 합의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임

금지급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어선원 임금은 아래와 같다.   
첫째, TYPE 3 모형에서 인건비로 회계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이 장어통발어업 605,000천 원, 꽃게통

발어업 559,167천 원으로, TYPE 1 모형과 TYPE 2 모형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 결과, TYPE 3모형이 

TYPE 1 및 TYPE 2 모형보다 어업경영주의 세금 및 4대 보험금 납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TYPE 1 모형과 TYPE 2 모형에서는 인건비로 회계 처리되는 않는 선급금이 존재하지만 

TYPE 3 모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어업경영주가 선급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공경비 

발생 문제, 미환수 금액에 대한 공제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급 어선원수
분배
짓수

짓가림 
배분금액

선급
생활비

(고정급*)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짓가림 후
실수령액

선장 1 3.0 126,923      60,000  20,000 10,577   36,346
기관장 1 2.0  84,615   60,000  10,000   7,051 7,564
갑판장 1 1.0  42,308  10,000 30,000 2,000  3,526 - 3,218
조리장 1 1.0  42,308  10,000 30,000 2,000   3,526 - 3,218 
국내선원1 1 1.0  42,308  10,000   24,000  2,000   3,526 2,782
국내선원2 1 1.0 42,308  10,000 24,000 2,000   3,526 2,782
국내선원3 1 1.0  42,308   10,000 24,000 2,000     3,526 2,782
국내선원4 1 1.0  42,308 10,000 24,000  2,000   3,526 2,782
국내선원5 1 1.0 42,308  10,000 24,000 2,000   3,526 2,782
국내선원6 1 1.0  42,308 10,000 24,000 2,000 3,526 2,782
외국선원1 1 짓가림 

대상 
제외 

 20,000 　    16,333 2,000 1,667 
외국선원2 1 20,000 　    16,333 2,000 1,667 

외국선원3 1  20,000 　    16,333  2,000  1,667 

소계 13 　 610,000  80,000  372,999 52,000 50,833 54,167 
자료 : 내부자료(2017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값임.

<표 8> 꽃게통발어업의 소득 분배(TYPE 2)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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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별 인건비 및 가공경비 처리, 어선원 갑근세 및 4대 보험금 부담액 

현행 임금지급방식이 TYPE 1 모형을 인건비 및 가공경비처리, 어선원의 갑근세 및 4대 보험금 부

담액 측면에서 선급금을 축소한 TYPE 2 모형과 선급금을 완전히 폐지한 TYPE 3 모형과 비교한 결

과는 아래와 같다. 

직급
어선원

수
분배
짓수

짓가림 
분배금액

선급
생활비

(고정급*)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정산 후
실수령액

선장 1 3.0 163,636 　  60,000 
  

22,000 
13,636 68,000

기관장 1 2.0  109,091 　   60,000  11,000  9,091 29,000 
국내선원1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국내선원2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국내선원3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국내선원4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국내선원5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국내선원6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외국선원1 1 짓가림 

대상 
제외 

  20,000 　  16,133 2,200  1,667 
외국선원2 1   20,000 　   16,133 2,200   1,667 

외국선원3 1   20,000 　   16,133 2,200    1,667

소계 11 　  660,000 384,400 52,800 55,000    167,800  
자료 : 내부자료(2017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값임.

<표 9> 장어통발어업의 소득 분배 (TYPE 3)
(단위 : 천 원) 

직급
어선원

수
분배
짓수

짓가림 
분배
금액

선급
생활비

(고정급*)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정산 후
실수령액

선장 1 3.0 126,923     60,000 20,000 10,577   36,346
기관장 1 2.0  84,615   60,000 10,000   7,051 7,564 
갑판장 1 1.0  42,308 30,000 2,000  3,526 6,782 
조리장 1 1.0  42,308 30,000 2,000   3,526 6,782 
국내선원1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국내선원2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국내선원3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국내선원4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국내선원5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국내선원6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외국선원1 1 짓가림 

대상 
제외 

 20,000 　  16,333 2,000 1,667 

외국선원2 1 20,000 　  16,333 2,000 1,667 

외국선원3 1  20,000 　  16,333  2,000  1,667 
소계 13 　 610,000 372,999 52,000 50,833 134,167 

자료 : 내부자료(2017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값임.

<표 10> 꽃게통발어업의 소득 분배(TYPE 3)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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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별 인건비 및 가공경비 처리, 어선원 갑근세 및 4대 보험금 부담액 

현행 임금지급방식이 TYPE 1 모형을 인건비 및 가공경비처리, 어선원의 갑근세 및 4대 보험금 부

담액 측면에서 선급금을 축소한 TYPE 2 모형과 선급금을 완전히 폐지한 TYPE 3 모형과 비교한 결

과는 아래와 같다. 

직급
어선원

수
분배
짓수

짓가림 
분배금액

선급
생활비

(고정급*)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정산 후
실수령액

선장 1 3.0 163,636 　  60,000 
  

22,000 
13,636 68,000

기관장 1 2.0  109,091 　   60,000  11,000  9,091 29,000 
국내선원1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국내선원2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국내선원3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국내선원4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국내선원5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국내선원6 1 1.0  54,545   36,000  2,200 4,545  11,800
외국선원1 1 짓가림 

대상 
제외 

  20,000 　  16,133 2,200  1,667 
외국선원2 1   20,000 　   16,133 2,200   1,667 

외국선원3 1   20,000 　   16,133 2,200    1,667

소계 11 　  660,000 384,400 52,800 55,000    167,800  
자료 : 내부자료(2017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값임.

<표 9> 장어통발어업의 소득 분배 (TYPE 3)
(단위 : 천 원) 

직급
어선원

수
분배
짓수

짓가림 
분배
금액

선급
생활비

(고정급*)
입항비

퇴직금
추계액

정산 후
실수령액

선장 1 3.0 126,923     60,000 20,000 10,577   36,346
기관장 1 2.0  84,615   60,000 10,000   7,051 7,564 
갑판장 1 1.0  42,308 30,000 2,000  3,526 6,782 
조리장 1 1.0  42,308 30,000 2,000   3,526 6,782 
국내선원1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국내선원2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국내선원3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국내선원4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국내선원5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국내선원6 1 1.0  42,308 24,000 2,000 3,526 12,782
외국선원1 1 짓가림 

대상 
제외 

 20,000 　  16,333 2,000 1,667 

외국선원2 1 20,000 　  16,333 2,000 1,667 

외국선원3 1  20,000 　  16,333  2,000  1,667 
소계 13 　 610,000 372,999 52,000 50,833 134,167 

자료 : 내부자료(2017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값임.

<표 10> 꽃게통발어업의 소득 분배(TYPE 3)
(단위 : 천 원) 

첫째, TYPE 1 모형은 TYPE 2 및 TYPE 3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처리가능 금액이 적고, 가
공경비 처리 금액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건비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만큼 가공경비를 발

생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TYPE 2 및 TYPE 3 모형에 비해서 TYPE 1 모형 하에서는 어선원이 부담해야 하는 갑근세 

및 4대 보험금 부담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업경영주가 실질적으로 임금 성격

의 선급금, 입항비 및 정산 후 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지 못해 해당 금액이 어선원의 소득으

로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분 TYPE 1 TYPE 2 TYPE 3
어선원 분배금액       610,000       610,000      610,000 
인건비 처리       372,999      485,603      559,167 
가공경비 처리 부담액       249,910        80,000 0
어선원 갑근세 부담액        5,997        18,658       20,884 
 - 선장 2,613 12,497 12,497
 - 기관장 2,613 4,962 4,962
 - 갑판장 145 116 394
 - 조리장 145 116 394
 - 내국인 어선원 35 116 394
어선원 4대보험 부담액        29,305        32,806       39,379 
 - 선장 4,359 5,689 5,689
 - 기관장 4,359 4,962 4,962
 - 갑판장 2,306 2,188 2,188
 - 조리장 2,306 2,188 2,188
 - 내국인 어선원 1,845 2,188 2,188

자료 : 내부자료(2017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값임.

<표 12> 연구모형별  인건비 및 가공경비처리, 어선원 갑근세 및 4대보험 부담액(꽃게통발어업)
(단위 : 천 원) 

구분 TYPE 1 TYPE 2 TYPE 3
어선원 분배금액     660,000     660,000    660,000 
인건비 처리    384,400     545,000    605,000
가공경비 처리 부담액     263,200      60,000      0
어선원 갑근세 부담액       7,256      26,331     33,464 
 - 선장 2,613 13,437 13,437
 - 기관장 2,613 6,124 6,124
 - 내국인 어선원 294 1,084 2,275
어선원 4대보험 부담액      29,975      37,450     42,062 
 - 선장 4,359 5,752 5,752
 - 기관장 4,359 5,211 5,211
 - 내국인 어선원 2,767 3,639 4,408

자료 : 내부자료(2017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값임.

<표 11> 연구모형별  인건비 및 가공경비처리, 어선원 갑근세 및 4대보험 부담액(장어통발어업)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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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7년까지는 20억 원 이상의 어업경영체에게만 적용되었지만, 2018~2019년
까지 15억 원 이상인 어업경영체, 2020년 이후부터는 10억 원 이상인 어업경영체로 확대된다. 그 결

과 가공경비 여부 확인, 업무무관 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지급 사업용 계좌 확인 등이 강화될 예정이

므로 회계투명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수 어선원 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근해통발어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인식하고, 선급금 지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임금지급방식

이 미환수 선급금의 공제 문제, 비정상적인 가공경비 처리 문제, 어선원 귀속분의 갑근세 및 4대 보험

에 대한 어업경영주 부담 문제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임금지급방식인 TYPE 1 모형 하에서는 어업수입이 감소할 경우 어업경영주가 우수 어

선원을 유치하기 위해 출어 전에 선지급한 선급금을 짓가림 정산 후 어선원들로부터 환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선급금 지급을 축소하는 TYPE 2 모형과 선급금 지급을 폐지하는 TYPE 3 모형은 현행 임금

지급방식인 TYPE 1 모형보다 미환수 선급금에 대한 공제부담 감소, 가공경비 발생 유인의 감소, 어

업경영주의 갑근세 및 4대 보험료의 부담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지급방식은 어업경영체 간의 경쟁 및 음성적인 

실질임금의 경쟁적 지급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업경영체의 

회계투명성을 저하시켜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어업경영주의 경제

적 부담을 가중시켜 더 이상 어업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로 조사

할 수 있는 내부자료가 2017년에 한 해로 한정되어 선급금 지급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

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엄격한 가정 하에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각 연구모형별 임금을 

시산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어업경영주 입장에서 분

석하여 어선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선급금 지급 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근해통발어업 이외에 현재 선급

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새로운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사례를 추가하

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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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7년까지는 20억 원 이상의 어업경영체에게만 적용되었지만, 2018~2019년
까지 15억 원 이상인 어업경영체, 2020년 이후부터는 10억 원 이상인 어업경영체로 확대된다. 그 결

과 가공경비 여부 확인, 업무무관 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지급 사업용 계좌 확인 등이 강화될 예정이

므로 회계투명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수 어선원 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근해통발어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인식하고, 선급금 지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임금지급방식

이 미환수 선급금의 공제 문제, 비정상적인 가공경비 처리 문제, 어선원 귀속분의 갑근세 및 4대 보험

에 대한 어업경영주 부담 문제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임금지급방식인 TYPE 1 모형 하에서는 어업수입이 감소할 경우 어업경영주가 우수 어

선원을 유치하기 위해 출어 전에 선지급한 선급금을 짓가림 정산 후 어선원들로부터 환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선급금 지급을 축소하는 TYPE 2 모형과 선급금 지급을 폐지하는 TYPE 3 모형은 현행 임금

지급방식인 TYPE 1 모형보다 미환수 선급금에 대한 공제부담 감소, 가공경비 발생 유인의 감소, 어

업경영주의 갑근세 및 4대 보험료의 부담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지급방식은 어업경영체 간의 경쟁 및 음성적인 

실질임금의 경쟁적 지급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업경영체의 

회계투명성을 저하시켜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어업경영주의 경제

적 부담을 가중시켜 더 이상 어업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로 조사

할 수 있는 내부자료가 2017년에 한 해로 한정되어 선급금 지급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

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엄격한 가정 하에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각 연구모형별 임금을 

시산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어업경영주 입장에서 분

석하여 어선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선급금 지급 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근해통발어업 이외에 현재 선급

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새로운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사례를 추가하

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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